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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학원강사자격기준완화’에대한시행령개정안추진철회에대한논평(2019.10.14.)

‘학원강사자격완화추진’ 없던일로...
학원법시행령개정추진을중단하기로
한교육부의결정을환영합니다.

▲교육부는학원강사의자격기준을완화하는학원법시행령개정추진과관련하여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제출한의견을전면수용하여개정추진을하지않기로한입법처리

검토 결과를 밝힘.

▲ 이는 7월 2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였던 ‘대학 1학년부터 학원강사 자격을 주자’는 시행령

개정안에대해사교육걱정이제기한△정부의사교육확대억제정책과상치되는점△학원

교육의질이저하되는점△강사업계의학벌중심채용이강화되는점△대학교 1,2학년생

의편법채용관행개선효과가저조함등개정안도입의우려사항들을수용‧반영한결과임.

▲사교육걱정은이번교육부의결정을단순히학원교육에대한관리를넘어서정부의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바임.

▲학원강사자격완화를골자로지난 4월신창현의원이대표발의하여 6월 26일 국회교육위에

상정된 학원법 개정안 역시 제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교육부는 10월 10일에 학원강사자격기준완화를위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

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관련하여시행령개정추진을철회하기로결정한바를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애초 직업 선택의자유보장을 목적으로 학원강사자격완화를 추진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제출하였던 반대 의견의 근거들을 전면 검토한

결과 입법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재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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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교육부가 7월 26일입법예고한학원법시행령개정안은전문대졸또는대학 3학년이상인학원강사

자격을대학교 1학년으로완화하는내용이었습니다. 이에대해사교육걱정은△정부의 사교육 확

대억제정책과상치되는점△학원교육의질이저하되는점△강사업계의학벌중심채용이

강화되는 점 △대학교 1,2학년생의 편법채용 관행 개선효과가 저조함 등을이유로개정안도입

에반대의견을공표했습니다. 사교육중에서도참여율이월등한학원이교육업으로서가진사회적

책무성을감안한다면, 직업선택의자유보다강사의질관리, 교육소비자보호가중요하므로강사

자격 완화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비판보도 링크] 대학1학년부터 학원강사 자격 준다는 교육부,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부추기는 것

☑ [논평보도 링크] 사교육 확대 부추기는 교육부와 국회의 학원강사 자격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해야..

교육부의개정안추진철회결정은학원강사자격을완화했을때교육현장과노동시장에불러올

우려점들에대해전면수용및반영한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이번교육부의결정이단순히학원

교육에대한관리를넘어서정부의사교육경감및공교육정상화에대한의지와책임의표현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교육부보다앞선 4월에사실상고졸자인대학입학예정자부터학원강사자격을주자는학원

법개정안이신창현의원에의해대표발의된바있습니다. 6월 26일국회교육위는대학입학예정자

http://cafe.daum.net/no-worry/1QDs/1727
http://cafe.daum.net/no-worry/1QDs/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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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대학재적자(대학생)으로일부수정의견만냈을뿐, 유감스럽게도자격완화자체에는긍정의견

을표명한바있습니다. 국회는교육부가강사자격완화추진을철회한결정을참고하여법률개정

안을전면재검토하고제정추진을즉각중단하여야합니다. 사교육걱정은교육현장의소비자보

호 및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국회의 법안 처리 경과를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2019. 10.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 내선 510)


